
ESS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KC 신청 안내

- 배터리센터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출시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감전 화재,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위해 수준에 따라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 

④안전기준주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검증철자를 차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제도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단전지, 전지시스템)를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대상범위는 직류 1,500V 이하, 

정격용량 500 Wh 이상 300 kWh 이하의 제품입니다.

○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리튬이차단전지’, ‘모듈’, 

‘리튬이차전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기준(KC 62619)의 용어 정의에 

따른 리튬이차단전지는 안전 인증을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은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모듈은 비대상입니다. 



2. 신청절차

○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안전관리 방법 

품목 에너지저장장치용 단전지 에너지저장장치용 전지시스템
관리대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제품시험 ○ ○
기능안전 ☓ ○
공장심사 ○ ☓
정기검사 ○ ☓

□ 안전인증

○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

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

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ktc.re.kr/web_united/task/task.asp?pagen=1633 참조

○ 안전인증신청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 안전인증 신청서류 (3. 필요서류 및 시료 참조)

○ 안전인증 신청절차



○ 공장심사 : 공장심사는 초기공장검사, 정기공장검사 및 특별공장검사로 구분

- 초기공장검사 : 최초 안전인증 취득시 실시

- 정기공장검사 : 인증취득 후 2년 1회 실시*

  * 공장검사 및 제품 시험도 동시진행

    최초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 시험 샘플 제출 및 수수료 신규와 동일하게 발생

    (CB로 진행된 건의 경우에도 정기공장검사 시에는 시험 진행됨)

○ 초기공장심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고자하는 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초기공장심사 내용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 준비 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주소확인용) 또는 ISO인증서

� 사내품질문서(기술인력현황등)

� 원자재검사성적서

� 공정검사성적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19의 공정검사항목 참조)

� 제품검사성적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19의 제품검사항목 참조)

� 제조설비리스트

� 검사설비리스트(기능점검기록부, 기능점검절차서, 이상발생 조치기록부)

- 구비해야할 검사설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18)

-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17 및 서식 7)

※ 원자재검사성적서, 공정검사성적서, 제품검사성적서는 최초인증심사의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양식만 준비



□ 안전확인신고

○ 안전확인신고제도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

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

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

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ktc.re.kr/web_united/task/task.asp?pagen=1657 참조

○ 안전확인시험의 신청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 신청서류(3. 필요서류 및 시료 참조)

○ 안전확인 신청절차



○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KC 안전기준

- KC 62619 : 2019[국가기술표준원-고시(공고)번호 : 제2019-0309호]로 해당 규격은 

IEC 62619 : 2017 Ed 1.0과 부합 (2024년 3월 19일까지 2판과 병행)

- KC 62619 : 2023[국가기술표준원-고시(공고)번호 : 제2023-0027호]로 해당 규격은 

IEC 62619 : 2022 Ed 2.0과 부합

○ 시험 시료의 수량 및 항목

-

시험 항목 시험 대상
종류 시험 단전지 전지 시스템

제품 안전성 

시험

(단전지 및 전지 

시스템의 

안전성)

7.2.1 외부단락 시험 3 —

7.2.2 충돌 시험

원형 : 3

각형 및 

파우치 : 6

—

7.2.3 낙하 시험 3 1a,c

7.2.4 고온 시험 3 —

7.2.5 과충전 시험
3

(비고4 참고)

—

7.2.6 강제 방전 시험 3 —
7.3 내부단락

검토(두 시험 

중 한 가지 

선택)

7.3.2 내부단락 시

험
3 —

7.3.3 열 폭주 전

이 시험
— —

기능 안전성 

시험

(전지 시스템의 

안전성)

8.2.2 과충전전압제어시험 — 1c

8.2.3 과충전전류제어시험 — 1c

8.2.4 과열제어시험 — 1b,c

시료 수량 합계 21 or 24 1 ~ 4
a 낙하 시험은 전지 시스템 또는 모듈로 시험 가능

b 과열제어시험은 전지시스템 또는 BPU/Switch Gear + 1개 이상 모듈 형태로 시험 가능

c 각 시험 항목 진행(설계된대로 동작) 후 이후 시험 불가 시 항목별 시료 제출 필요

○ 상기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단전지 및 전지시스템 시험 외의 기능안전시험

○ 안전기준(KC 62619 :　2019 및 KC 62619 :　2023)의 8.1절 기능안전의 일반사항 관

련 시험의 경우에는 KS C IEC 61508 관련 표준, KS C 60730-1 등 적절한 기능안전

표준이나 해당 규격 취득 불가한 경우, 안전기준(KC 62619 : 2019의 부속서 D, KC 

62619 : 2023의 부속서 E)에 기능 안전 시험 내용 적용 가능(24년 3월 19일까지 병행)



3. 필요서류 및 시료

▣ 단전지 안전인증

1) 단전지 시험 신청 시

○ 필요시료 및 서류는 표 1과 같습니다.

구분 샘플 수량 수수료

단전지
원형 : 18 개 + 3a

각형 : 21 개 + 3a

5 Ah 이하 - 2,299,000 원 (VAT 별도)
* 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포함

* 공장심사비용 별도

(지역에 따라 상이)

5 Ah 초과

30 Ah 이하
- 6,298,000 원 (VAT 별도)

30 Ah 초과 - 10,650,000 원 (VAT 별도)

a 내부 단락 시료의 경우 내부단락 가능한 형태 및 분해 여분 샘플 별도 준비 필요

단전지

1. 안전인증신청서_붙임1

2. 사양서_붙임2(샘플)

3. 제조자 품질문서(ISO 9001)_붙임3(샘플)

4. 모델 구분표_붙임7.1

5. 부품 리스트_붙임8.1

6. 용도 확인서_붙임10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

8.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9.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

10.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사양서에 

포함되어

야 될 

내용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정격전압, 최소용량, 충전 및 방전 조건 

(충전 전압, 충전 전류, 방전 전류, 충전 종지 전압, 방전 종지 

전압, 온도 조건 및 Protection 조건), 부품 리스트, 회로도, 도면, 

폐기, 포장 지침 등의 정보

표 1. 단전지 안전인증신고 신청시 필요 사항

○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

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단전지 CB 인증서 제출 시

○ 단전지 CB 인증서는 IECEE CB Scheme에 의해 발행된 인증서만 인정

- 시험 표준 : IEC 62619

- CB 성적서 및 CB 인증서 모두 제출 必

○ 필요시료 및 서류는 표 2와 같습니다.

구분 샘플 수량 수수료

단전지 3 개

5 Ah 이하 - 2,299,000 원 (VAT 별도)

* 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포함

* 공장심사비용 별도

(지역에 따라 상이)

5 Ah 초과

30 Ah 이하
- 6,298,000 원 (VAT 별도)

30 Ah 초과 - 10,650,000 원 (VAT 별도)

단전지

1. 안전인증신청서_붙임1

2. 사양서_붙임2(샘플)

3. 제조자 품질문서(ISO 9001)_붙임3(샘플)

4. 모델 구분표_붙임7.1

5. 부품 리스트_붙임8.1

6. 용도 확인서_붙임10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

8.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9.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

10.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사양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정격전압, 최소용량, 충전 및 방전 조건 

(충전 전압, 충전 전류, 방전 전류, 충전 종지 전압, 방전 종지 

전압, 온도 조건 및 Protection 조건), 부품 리스트, 회로도, 도면, 

폐기, 포장 지침 등의 정보

표 2. 단전지 안전인증신고 신청시 필요 사항



▣ 전지시스템 안전확인

1) 전지시스템 시험 신청 시

○ 필요시료 및 서류는 표 3과 같습니다.

구분 샘플 수량 수수료

전지 시스템
1 개(시험에 따라 

추가시료발생 가능)

2 kWh 이하
- 4,175,000 원

  (VAT 별도)
* 신고서 발급비용

(50,000원) 포함

* 8.1 절 기능안전시험

(일반사항) 수수료 별도

(해당 항목은 하기 담당

자 문의)

2 kWh 초과

5 kWh 이하

- 8,300,000 원

  (VAT 별도)

5 kWh 초과
- 16,550,000 원

  (VAT 별도)

단전지

(안전인증서)

1. 단전지 시험 성적서 및 안전 인증서_붙임 5, 6

2. 사양서_붙임2(샘플)

3. 용도 확인서_붙임10

전지시스템

(안전확인신고)

1. 안전확인시험신청서 및 신고서_붙임4

2. 사양서_붙임2(샘플)

3. 기능안전 KOLAS 성적서

4. 제조자에 대한 품질문서

   (ISO 9001)_붙임3(샘플)

5. 모델 구분표_붙임7.2

6. 부품리스트 (제조자 및 정보 必)_붙임8.2(샘플)

  (각 부품별 사양서 별도 첨부 必)

7. 라벨 도안 또는 표시사항_붙임9(샘플)

8.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

9.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10.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

사양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정격전압, 최소용량, 충전 및 방전 

조건 (충전 전압, 충전 전류, 방전 전류, 충전 종지 전압, 

방전 종지 전압, 사용 온도 조건), 보호회로 및 BMS 기능, 

부품 리스트, 회로도, 도면, 폐기, 포장 지침 등의 정보

표 3. 전지시스템 안전확인신고 신청시 필요 사항



2) 전지시스템 CB 인증서 제출 시

○ 전지시스템에 CB 인증서는 IECEE CB Scheme에 의해 발행된 인증서

- 시험 표준 : IEC 62619

- CB 성적서 및 CB 인증서 모두 제출 必

○ 필요시료 및 서류는 표 4와 같습니다.

구분 샘플 수량 수수료

전지 시스템
1 개(시험에 따라 

추가시료발생 

가능)

2 kWh 이하
- 4,175,000 원

  (VAT 별도)
* 신고서 발급비용(50,000

원) 포함

* 8.1 절 기능안전시험(일

반사항) 수수료 별도(해당

항목은 하기 담당자 문의)

2 kWh 초과

5 kWh 이하

- 8,300,000 원

  (VAT 별도)

5 kWh 초과
- 16,550,000 원

  (VAT 별도)

단전지

(안전인증서)

1. 단전지 시험 성적서 및 안전 인증서_붙임 5, 6

2. 사양서_붙임2(샘플)

3. 용도 확인서_붙임10

전지시스템

(안전확인신고)

1. 안전확인시험신청서 및 신고서_붙임4

2. 사양서_붙임2(샘플)

3. 기능안전 KOLAS 성적서

4. 제조자에 대한 품질문서

   (ISO 9001, CB scheme, DoC 등)_붙임3(샘플)

5. 모델 구분표_붙임7.2

6. 부품리스트 (제조자 및 정보 必)_붙임8.2(샘플)

  (각 부품별 사양서 별도 첨부 必)

7. 라벨 도안 또는 표시사항_붙임9(샘플)

8.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

9.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10.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

사양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정격전압, 최소용량, 충전 및 방전 

조건 (충전 전압, 충전 전류, 방전 전류, 충전 종지 전압, 

방전 종지 전압, 사용 온도 조건), 보호회로 및 BMS 기능, 

부품 리스트, 회로도, 도면, 폐기, 포장 지침 등의 정보

표 4. 전지시스템 안전확인신고 신청시 필요 사항



□ 리튬이차 단전지 및 전지지스템 시험 상담 및 문의

¡ 김재근 센터장(배터리센터), 043-928-2042, jgk884@ktc.re.kr

¡ 김재환 책임연구원(배터리센터), 043-928-2041, kimjh@ktc.re.kr

¡ 김태민 책임연구원(배터리센터), 043-928-2044, tmkim@ktc.re.kr

□ 전지지스템의 기능안전 일반사항(8.1절) 시험 상담 및 문의

¡ 정원석 센터장(소프트웨어융합센터), 031-428-3773, wschunga@ktc.re.kr

¡ 김도원 책임(소프트웨어융합센터), 031-428-3767, dwkim@ktc.re.kr

구분 샘플 수량 수수료

전지 시스템

기능안전성
담당자에게 문의

5 kWh 이하
- 8,000,000 원

  (VAT 별도)
* 8.1 절 기능안전시험(일

반사항) 수수료

* 5 kWh 이하의 Programmable

MCU 탑재 소형 파워뱅크 등

시료의수수료차등적용5 kWh 초과
- 27,000,000 원

  (VAT 별도)



붙임 1_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전기용품
□안전확인�□안전인증�시험·검사신청서

결
재

작�성 승�인

※신청자는� 바탕�해당란만�기재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청구분 □ 신규     □ 변경

신
청
인

회�사�명

담
당
자

성�명

대�표�자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FAX

주� � 소
휴대폰

E-mail

제
조
사
(공
장)

회�사�명

담
당
자

성�명

대�표�자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FAX

주� � 소
휴대폰

E-mail

신
청
제
품

제� �품� � 명 정� � 격 V� � ,� � � � � � � Hz� ,� � � � � � � W(A)

안정기준상
모델구분 시료수

기본모델명 적�용
규�격파생모델명

변
경
신
청

변경구분 □�파생모델추가� � � � � � □� 부품�추가,변경� � � � � � � � □� 상호변경
□�주소�변경� � � � � � � � � □� 대표자�변경�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기존인증번호 공급자적합성� � � 변경�신청�시� 성적서�번호�기입

변경내용

시료확인서발급신청 신청�시�접수증�발급받아�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 � 요청
(면제확인신청서�및�인보이스�첨부)

시료�및� 성적서� � � 처리 신청�제출서류(인증서/시료� � �수령확인�내용)에�체크�바랍니다.

시�험�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AT�별도)

전기용품� � �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5조,� 제23조�및�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시험업무절차서에�따라�위와�같이�시험을�신청합니다.

20� � � � � � 년� � � � � 월� � � � � 일
신청인� :� � � � � � � � � � � � � � � � (서명�또는�인)

접�수�자 담당부서 성적서�발급�예정일 년� � � � 월� � � 일

서식P701-16(Rev.3) Page� � � �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제조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을 경우)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대리인

(외국 제조업자의 

대리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전인증

대상제품

제품명 수량 또는 크기

기본모델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생활용품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6

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핸드폰

메일주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

속에 한정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

다)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8. 시험결과서(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

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공장심사 è
제품시험  및 

결재
è 안전인증서 작성 è 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험진행�시�신청(신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유�□� � 무� □�

전기회로도 유�□� � 무� □�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 유�□� � 무� □

부품�명세표(부품인증서사본)�

-� 전기적인�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품의�명세표

� � (제품명,� 정격,� 특성,� 제조자�및� 인증사항�등)

유� □� � 무� □

부품�사양서(모터,� 히터�및� 변압기�등) 유� □� � 무� □

절연재질의�명세서(온도,� 내압특성�및� 난연성등급�등) 유� □� � 무� □

기본모델과�파생모델의�차이점�및� 사진 유�□� � 무� □

제품�표시사항(라벨) 유�□� � 무� □

대리인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 안전인증�해외�제조자�접수�시(수입업자가�인증인�경우는�해당�없음)

- 안전확인�해외�제조자�신고�시(수입업자가�신고인�경우는�해당�없음)

유� □� � 무� □

인증이�취소된�제품과� 동일한�모델의�범위�확인(법�제11조제3항� 관련)�

-� 안전인증�취소�등� 행정처분을�받은�동일한�모델의�신청(접수할�수� 없음)

- 안전확인�효력상실�등� 행정처분을�받은�동일한�모델의�신청(접수할�수�없음)

유� □� � 무� □

인증서/시료�수령�확인내용

우편� 및� 택배를� 원하는� 경우(신청서와� 주소가� 다른� 경우만� 작성) 주소,� 연락처,� 인수자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택배�및� 화물�수수료는�인수자�부담입니다.�※�미�반출�시료로�인하여�택배�및�폐기로만�운영함을�알려드립니다.

인증서 □�직접회수� □�우편(등기)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수자:� � � � � � � � � TEL:

시료 □�폐기 □�택배(착불)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수자:� � � � � � � � � TEL:

시험�신청�시� 동의사항�

(사전에�반드시�읽어�보시고�내용�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공� 지]
1. 신청�시�필요한�구비서류�및�시험�시료,� 인증에�필요한�관련�정보를�제공하지�않을�시에는�접수를�거부될�수�있으며,�추가

로�시료와� 서류,� 수수료가�요구� 될�수�있습니다.

2.� 시험�진행�과정에�시료의�분해�또는�파손되는�시험�항목이�포함되므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이에�대한

� � � 책임을� 요구�할�수�없으며,� 시험이� 끝난�시료는�파손되거나�정상�동작이�불가� 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의거�보완은�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통보�받은�날부터� 1개월내�보완

� � � 하여야� 하며,� 기한� 내�보완� 사항을�제출하지� 않을�경우에는� 관련�업무를� 종결처리�할�수�있습니다.

4.� 본�제품에�대하여�시료처리에�인수통보�후� 7일�이내�제품�인수가�없을�경우�시험·검사�완료�시료에�대한�

� � � 소유권을�포기하고,� 연구원이� 폐기·처분�등의� 시료처리를�함에 동의하고�이에�대하여�향후,� 어떠한�민·형사�

� � �및�행정상의�조치를�취하지�않을�것을�신청서�문서로�확인�합니다.

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또는�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 불량� 및�정기검사�등의�원인

� � � � � 으로� 안전인증�취소�또는�안전확인신고의�효력상실� 처분된�제품과�동일한�모델의�범위에�있는� 제품에�대해서는�동

� � � � � 법�제11조�제3항�또는�제20조�제3항�규정에�따라� 1년�이내에는�기본모델과�파생모델로�안전인증을�받을�수�없음

� � � � � (최근� 1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 또는� 안전확인신고의�효력상실� 처분을� 받은� 동일한� 모델로� 확인될� 경우� � � � � � � � 인

증� 등이�취소될�수�있습니다)을�확인하고�신청서에�서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 � � � 월�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 � � � � � � � � � � � (서명�또는�인)

수수료내역

인증발급비 ￦50,000� � � � � � � � (VAT별도) 공장심사비+출장비 ￦� � � � � � � � � � � � (VAT별도)

기본시험비 ￦� � � � � � � � � � � � � � � (VAT별도) 추가시험비(부품�외) ￦� � � � � � � � � � � � (VAT별도)

합계 ￦� � � � � � � � � � � � � � �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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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한다)은� 접수,�상담,� 안내,�성적서�및� 인증서�발급�등을

위하여�아래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이용�및�제3자에게�제공하고자�합니다.�내용을�자세히�읽으신�후�동의

여부를�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 � ①� 개인정보�항목

� � � � � -�성명,� E-mail,�전화번호,�핸드폰번호,� FAX,�주소,�사업장정보(회사명,�연락처,�주소)
� � � � � ※� 본� 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정보뿐만�아니라,� 향후�발생하는�개인정보를�포함합니다.

� � ②� 수집이용�및� 목적

� � � � � -� 시험,� 검사,� 검정,� 인증에�대한�접수� 및� 성적서･인증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고객� 관리,� 연구

개발�등� 연구원에서�수행하는�사업과�관련한�각종�서비스�제공.�

� � ③� 보유기간� :� 5년

� � ④� 동의를�거부할�권리�및� 불이익

� �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구원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철회� 후에는� 위의� 기재된� 수집이용� 및�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필요한 범위�내에서만�제한적으로�보유･이용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 ①� 개인정보�항목

� � � � � -�성명,� E-mail,�전화번호,�핸드폰번호,� FAX,�주소,�사업장정보(회사명,�연락처,�주소)

� � � � � ※� 본� 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정보뿐만�아니라,� 향후�발생하는�개인정보를�포함합니다.

� � ②� 수집이용�및� 목적

� � � � � -� 고객설문조사,�우편�업무,�연구원�업무�안내�및�관련�법령에�따른�자료�제공�등을�위하여�제3자�제공

� � ③� 보유기간� :� 1년

� � ④� 동의를�거부할�권리�및� 불이익

� � � � � -� 위의�개인정보�제3자�제공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후에도�언제든지�철회 가능

합니다.�다만,�동의를�거부할�경우�연구원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에�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해당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 � � 연구원은�원칙적으로�고유식별정보를�수집･이용하지�않습니다.� 다만�시험･인증� 등�연구원�서비스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수집 ․ 이용 할�수�있습니다.

� � � � � � � � � 20� � � 년� � � � � 월� � � � 일�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서명�또는�인)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귀중



붙임 2_사양서(샘플)

제조자 이름 및 주소, 모델명 목차



붙임 2_사양서(샘플)

제품 모델명, 정격, 충방전 조건 제품 특성



붙임 2_사양서(샘플)

제품 특성 제품 특성



붙임 2_사양서(샘플)

제품 특성 제품 특성



붙임 2_사양서(샘플)

제품 특성 보호회로 기능 및 동작 범위, 보호회로도



붙임 2_사양서(샘플)

제품 회로도 및 도면 부품리스트



붙임 2_사양서(샘플)

제품 도면 포장 지침



붙임 2_사양서(샘플)



붙임 2_사양서(샘플)

사용상 주의사항 폐기 지침



붙임 3_제조자 품질문서(샘플)



붙임 4_안전확인시험신청서 및 안전확인신고서

전기용품
□안전확인�□안전인증�시험·검사신청서

결
재

작�성 승�인

※신청자는� 바탕�해당란만�기재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청구분 □ 신규     □ 변경

신
청
인

회�사�명

담
당
자

성�명

대�표�자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FAX

주� � 소
휴대폰

E-mail

제
조
사
(공
장)

회�사�명

담
당
자

성�명

대�표�자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FAX

주� � 소
휴대폰

E-mail

신
청
제
품

제� �품� � 명 정� � 격 V� � ,� � � � � � � Hz� ,� � � � � � � W(A)

안정기준상
모델구분 시료수

기본모델명 적�용
규�격파생모델명

변
경
신
청

변경구분 □�파생모델추가� � � � � � □� 부품�추가,변경� � � � � � � � □� 상호변경
□�주소�변경� � � � � � � � � □� 대표자�변경�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기존인증번호 공급자적합성� � � 변경�신청�시� 성적서�번호�기입

변경내용

시료확인서발급신청 신청�시�접수증�발급받아�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 � 요청
(면제확인신청서�및�인보이스�첨부)

시료�및� 성적서� � � 처리 신청�제출서류(인증서/시료� � �수령확인�내용)에�체크�바랍니다.

시�험�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AT�별도)

전기용품� � �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5조,� 제23조�및�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시험업무절차서에�따라�위와�같이�시험을�신청합니다.

20� � � � � � 년� � � � � 월� � � � � 일
신청인� :� � � � � � � � � � � � � � � � (서명�또는�인)

접�수�자 담당부서 성적서�발급�예정일 년� � � � 월� � � 일

서식P701-16(Rev.3) Page� � � �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전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기본모델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생활용품에 한정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

   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8.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

   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9.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 시

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시험접수 è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è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è

신고내용

확인
è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è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처리기관
(시험기관)

처리기관
(시험기관)

신고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시험진행�시�신청(신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유�□� � 무� □�

전기회로도 유�□� � 무� □�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 유�□� � 무� □

부품�명세표(부품인증서사본)�

-� 전기적인�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품의�명세표

� � (제품명,� 정격,� 특성,� 제조자�및� 인증사항�등)

유� □� � 무� □

부품�사양서(모터,� 히터�및� 변압기�등) 유� □� � 무� □

절연재질의�명세서(온도,�내압특성�및� 난연성등급�등) 유� □� � 무� □

기본모델과�파생모델의�차이점�및� 사진 유�□� � 무� □

제품�표시사항(라벨) 유�□� � 무� □

대리인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 안전인증�해외�제조자�접수�시(수입업자가�인증인�경우는�해당�없음)

- 안전확인�해외�제조자�신고�시(수입업자가�신고인�경우는�해당�없음)

유� □� � 무� □

인증서/시료�수령�확인내용

우편� 및� 택배를� 원하는� 경우(신청서와� 주소가� 다른� 경우만� 작성) 주소,� 연락처,� 인수자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택배�및�화물�수수료는�인수자�부담입니다.�※�미�반출�시료로�인하여�택배�및�폐기로만�운영함을�알려드립니다.

인증서 □�직접회수�
□�

우편(등기)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수자:� � � � � � � � � TEL:

시료 □�폐기
□�

택배(착불)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수자:� � � � � � � � � TEL:

시험�신청�시� 동의사항�

(사전에�반드시�읽어�보시고�내용�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공� 지]
1. 신청�시�필요한�구비서류�및�시험�시료,�인증에�필요한�관련�정보를�제공하지�않을�시에는�접수를�거부될�수�있으며,�

추가로�시료와� 서류,� 수수료가�요구� 될�수�있습니다.

2.� 시험�진행�과정에�시료의�분해�또는�파손되는�시험�항목이�포함되므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이에�대한

� � � 책임을� 요구�할�수�없으며,� 시험이� 끝난�시료는�파손되거나�정상�동작이�불가� 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의거�보완은�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통보�받은�날부터� 1개월내�보완

� � � 하여야� 하며,� 기한� 내�보완� 사항을�제출하지� 않을�경우에는� 관련�업무를� 종결처리�할�수�있습니다.

4.� 본�제품에�대하여�시료처리에�인수통보�후� 7일�이내�제품�인수가�없을�경우�시험·검사�완료�시료에�대한�

� � � 소유권을�포기하고,� 연구원이� 폐기·처분�등의� 시료처리를�함에 동의하고�이에�대하여�향후,� 어떠한�민·형사�

� � �및�행정상의�조치를�취하지�않을�것을�신청서�문서로�확인�합니다.�

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불량�및�정기검사� 등의� 원인으로�안전

� � � � � 인증이�취소된�제품과� 동일한�모델의�범위에�있는�제품에�대해서는� 동법�제11조�제3항� 규정에�따라� 1년�

� � � � � 이내에는�기본모델과�파생모델로� 안전인증을�받을�수�없음을�확인하고�신청서에� 서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년� � � � � 월�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 � � � � � � � � � � � (서명�또는�인)

수수료내역

인증발급비 ￦50,000� � � � � � � � (VAT별도) 공장심사비+출장비 ￦� � � � � � � � � � (VAT별도)

기본시험비 ￦� � � � � � � � � � � � � � � (VAT별도) 추가시험비(부품�외) ￦� � � � � � � � � � (VAT별도)

합계 ￦� � � � � � � � � � � � � � � (VAT별도)

서식P404-17-01(Rev.2) Page� � � � � /



개인정보�수집 ․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한다)은� 접수,�상담,� 안내,�성적서�및� 인증서�발급�등을

위하여�아래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이용�및�제3자에게�제공하고자�합니다.�내용을�자세히�읽으신�후�동의

여부를�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 � ①� 개인정보�항목

� � � � � -�성명,� E-mail,�전화번호,�핸드폰번호,� FAX,�주소,�사업장정보(회사명,�연락처,�주소)
� � � � � ※� 본� 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정보뿐만�아니라,� 향후�발생하는�개인정보를�포함합니다.

� � ②� 수집이용�및� 목적

� � � � � -� 시험,� 검사,� 검정,� 인증에�대한�접수� 및� 성적서･인증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고객� 관리,� 연구

개발�등� 연구원에서�수행하는�사업과�관련한�각종�서비스�제공.�

� � ③� 보유기간� :� 5년

� � ④� 동의를�거부할�권리�및� 불이익

� �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구원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철회� 후에는� 위의� 기재된� 수집이용� 및�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필요한 범위�내에서만�제한적으로�보유･이용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 ①� 개인정보�항목

� � � � � -�성명,� E-mail,�전화번호,�핸드폰번호,� FAX,�주소,�사업장정보(회사명,�연락처,�주소)

� � � � � ※� 본� 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정보뿐만�아니라,� 향후�발생하는�개인정보를�포함합니다.

� � ②� 수집이용�및� 목적

� � � � � -� 고객설문조사,�우편�업무,�연구원�업무�안내�및�관련�법령에�따른�자료�제공�등을�위하여�제3자�제공

� � ③� 보유기간� :� 1년

� � ④� 동의를�거부할�권리�및� 불이익

� � � � � -� 위의�개인정보�제3자�제공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후에도�언제든지�철회 가능

합니다.�다만,�동의를�거부할�경우�연구원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에�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해당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 � � 연구원은�원칙적으로�고유식별정보를�수집･이용하지�않습니다.� 다만�시험･인증� 등�연구원�서비스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수집 ․ 이용 할�수�있습니다.

� � � � � � � � � 20� � � 년� � � � � 월� � � � 일�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서명�또는�인)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귀중



붙임 5_단전지시험성적서(샘플)

CB Report CB Report



붙임 6_단전지안전인증 인증서(샘플)



붙임 7.1_모델구분표_단전지

구분 안전기준 해당 사양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 단전지

단전지의 종류 리튬이차전지 ■

단전지의 형태
원통형 □

각형 및 기타 □

외부재질
소프트케이스 □

하드케이스 □

최대충전전압

3.75 V 이하 □

3.75 V 초과 4.25 V 이하 □

4.25 V 초과 □

정격용량

원통형

2.4 Ah 이하 최대용량 □

2.4 Ah 초과 5.0 Ah 이하 최대용량 □

5.0 Ah 초과 최대용량 □

각형 

30 Ah 이하 최대용량 □

30 Ah 초과 60 Ah 이하 최대용량 □

60 Ah 초과 90 Ah 이하 최대용량 □

90 Ah 초과 120 Ah 이하 최대용량 □

120 Ah 초과 150 Ah 이하 최대용량 □

150 Ah 초과 최대용량 □

제조업자의 공장



붙임 7.2_모델구분표_전지시스템

구분 안전기준 해당 사양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단전지 모델별 모델명 :  

공칭전압

500 V 이하 최대전압 □

500 V 초과 1000 V 이하 최대전압 □

1000 V 초과 최대전압 □

모듈연결방식

직/병렬 구조별

(단, 전지시스템에서 동일한 보호장치(예,

BPU/Switch Gear) 사용시, 직렬 구조별 대신 최대 직

렬수 적용)

S     P

모듈내 단전지 
연결방식

직/병렬 구조별 S     P

제조업자의 공장



붙임 8.1_부품리스트_단전지

안전 인증 제품에 대한 Part List

object/part no.
manufacturer

/trademark
model/type technical data

battery cell

(例_Korea

Testing

Certification)

(例_18650)
(例_3.7 V,   2,000 

mAh)

-Positive electrode (例_LC420H) (例_LiCoO2)

-Negative electrode (例_G1) (例_Graphite)

PTC (例_PSR25968) (例_Imaz=40A)

온도 과승 방지장치

※ 안전관리부품은 반드시 제품에 있어야 하는 의무 사항 아님. 단, 제품에 탑재 시 반

드시 인증서에 등재 필요

※ 안전관리부품 변경 시, 추가 시험 발생될 수 있음.



붙임 8.2_부품리스트_전지시스템

안전 확인 제품에 대한 Part List

object/part no.
manufacturer

/trademark
model/type technical data

단전지

battery cell

(例_Korea

Testing

Certification)

(例_18650) (例_3.7 V,   2,000 mAh)

-Positive electrode (例_LC420H) (例_LiCoO2)

-Negative electrode (例_G1) (例_Graphite)

PTC (例_PSR25968) (例_Imaz=40A)

온도 과승 방지장치

모듈

PCB (例_IRF7313)

외함 재질

BMS

Thermistor

퓨즈

냉각계(팬)

전지시스템

외함 재질

파워케이블

PCB

퓨즈

모듈 연결 Busbar

냉각계(팬)

BMS

-소프트웨어 버전

-메인 IC

BPU/Switch Gear

-스위치/컨텍터

-고전압 릴레이

-전류센서

※ 안전관리부품은 반드시 제품에 있어야 하는 의무 사항 아님. 단, 제품에 탑재 시 반

드시 인증서에 등재 필요

※ 안전관리부품 변경 시, 추가 시험 발생될 수 있음.



붙임 9_라벨도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

모 델 명
정 격

제조자명
신 고 인
제조년월
제조국

A/S연락처
전지시스템 형식 모듈 직, 병렬수 (모듈당 셀 직, 병렬수)

규격에서 요구되는 표시 사항(마킹 시 적용)

극성 + , - (적용되는 부분에 극성을 알 수 있도록 표기)



붙임 10_용도 확인서

용도 확인서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027호, 2023. 03. 20)에 

따라 KC 62619의 scope에 해당하는 에너지저장장치용 대용량 배터리의 “용도” 

및 “적용기준”에 부합하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수번호 :                    

- 모델명 :                      

적용 용도 구분 해당여부

에너지저장장

치용

대용량 배터리

단전지 □

전지시스템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